
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 협조사항

제도 개요

재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공단과 제약회사 간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약제에 대하여 발생

한 환급액 중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환자는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을 공단에서 지원 

받고,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전액(100분의100)을 부담한 환자는 지원금을 제약사

로부터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관련 근거

「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」 제21조(타법령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적용)에 따라 

전액본인부담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약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, 제약사

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급액 지급 실시

지원 대상

위험분담계약(환급형) 약제 중 급여기준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급여로 요양기관에서 처방 

또는 투여 받은 환자

신청 방법

위 대상자가 지원대상 약제의 제약사(대행업체)에 세부사항 등을 문의 및 별도 신청

기타 안내

공단은 해당 약제별 전액본인부담 환자를 대상으로 환급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

를 발췌 후 개별안내를 하고 있으며, 요양기관에서도 위험분담계약(환급형) 약제 처방(또는 

조제)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약사(대행업체)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또한,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(또는 조제)시, 항코드를 U항(요양급여

비용 100분의100)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.

✓제약사(대행업체) 연락처: 요양기관 정보마당 ☞ 기본정보 ☞ 커뮤니티 내 FAQ ☞ 의약품협상 

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 1팀 (TEL. 033-736-3240)


